
문화콘텐츠 사업협력 연장 업무협약서 
(재)서울디자인재단   |   (재)중구문화재단

(재)서울디자인재단과 (재)중구문화재단은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와 
디자인 문화 확산을 위한 연속성 있는 협력의 필요성을 공감하여 

다음과 같이 연장 업무협약을 체결한다.

제1조(목적)
    본 연장 업무협약서는 (재)서울디자인재단과 (재)중구문화재단 간의 연속성 있는  
협력 사업 추진을 위한 ‘(재)서울디자인재단과 (재)중구문화재단 간의 문화콘텐츠 사업
협력 업무협약서(이하 사업협력 업무협약서)’ 연장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근거)
    본 연장 업무협약서는 2015년 6월 3일 양 기관이 상호 협의 하에 체결한 ‘사업협
력 업무협약서’의 ‘제 4조(협약기간) - 이 협약서는 상호 체결 후 2년까지 유효하며,   
그 이후에는 상호 협의 하에 연장할 수 있다.’를 근거로 한다.

제3조(내용)
    본 연장 업무협약서는 2015년 6월 3일 (재)서울디자인재단과 (재)중구문화재단이 
체결한 ‘사업협력 업무협약서’의 내용을 유지한다.

제4조(기간 및 효력)
    본 연장 업무협약서는 서명일로부터 2년간 유효하며, 그 이후는 상호 협의에 따라 
연장될 수 있다. 
   



제5조(협약내용의 변경)
    본 연장 업무협약서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한 후 변경할 
수 있다.

제6조(보관)
  본 연장 업무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 협약 당사자가 
기명날인하여 1부씩 보관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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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재)서울디자인재단 (재)중구문화재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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